
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[별표 7]

간병급여의 지급 대상(제59조제1항 관련)

구분 지급 대상

상시

간병급여

1. 신경계통의 기능,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

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

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

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

2. 두 눈,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

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, 다른 부위

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

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

이 필요한 사람

수시

간병급여

3. 신경계통의 기능,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

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

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

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

4. 장해등급 제1급(제53조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

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해당하는 장해가

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

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


